
한국사회정책
Korea Social Policy Review, 제27권 제3호, 2020, pp.11~43.

제도 내 활동가(institutional activists)와

내-외부자 협력의 복지정치: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결정 과정*

김 영 순** ･ 이 태 형***

   1)

*** 이 논문은 2016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16S1A3A2923475)이다. 세심한 심사평을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 제1저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isola@seoultech.ac.kr)

*** 공동저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th0817@yonsei.ac.kr)

요 약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의 도입을 제도 내-외부자 협력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정치의 결과

라고 보고 그 성공의 요인을 제도 내 활동가론(institutional activism)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기존의 행위자 

중심 복지정치모델들에서는 공식적 제도의 내･외부를 엄격히 구분한 상태에서 누가 정책을 주도하는가에 

관심을 가졌다. 이런 기존 모델의 가정과 달리, 청년수당정책은 외부자와 내부자의 전면적인 협력적 거버넌

스에 의해 정책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내･외부자의 실질적 협업을 가능하게 했던 요인으로 이 글에서는 내･
외부를 연결한 제도 내 활동가의 역할에 주목했다. 혁신기획관을 핵심으로 하는 제도 내 활동가들은 외부자

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기제들을 마련했고, 그들이 제시한 정책안이 실현되도록 회의적인 내부관료

들과 시의원들을 설득했다. 또 이 안의 시행을 두고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벌어지자 전면에 나서 이를 방어

했다.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결정의 사례는 복지정치에 있어 제도의 내부와 외부의 경계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제도 내 활동가가 복지개혁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 서울시 청년수당 사례는 한국의 복지정치에서 노동시장 외부자를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의 가능성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주요어: 제도 내 활동가, 서울시 청년수당, 복지정치, 내･외부자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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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청년수당1) 정책의 결정과정을 제도 내-외부자 협력이라는 새로운 형

태의 복지정치의 결과라는 관점에서 설명해 보고자 한다. 노동시장과 복지제도의 부정합은 점

점 더 현대 복지국가의 심각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표준적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작동하던 

사회보험 모델은 이제 증대하는 비정형 노동자들, 즉 노동시장 외부자들에게는 적용되기 어렵

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국가에 대한 노동시장 내부자와 외부자의 이해관계가 점점 달라지

는 가운데(Häusermann and Schwander, 2012) 외부자의 이해관계가 복지정치에서 제대로 대

변되지 못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조직화되지 않아 스스로를 대변할 수 없

는 노동시장 외부자 집단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와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된다. 게다가, 

정치적 소외에서 쌓인 이들의 불만은 복지 쇼비니즘과 정치적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Piketty, 

2018).

그렇다면 이렇게 노동시장이 변화하는 가운데 복지정치에서 노동시장 약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대변되고 정책화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외부자들의 조직화와 민주주의의 혁신이 답

이겠으나, 어떤 형태로 그것이 가능할지는 당장 답하기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청년

수당의 도입과정은 청년구직자라는 노동시장 외부자를 위한 복지제도가 당사자를 대변하는 사

회운동과 지방정부의 적극적 협업에 의해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복지정치 모델로 주목

할 만하다. 게다가 도입된 정책이 긍정적 피드백에 의해 수년간 지속되고 있으며, 타 지자체들

로 모방,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중앙정부에서 유사정책이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정책모델로도 눈길을 끈다. 이 연구의 실천적 목적은 어떻게 이런 노동시장 외부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정치가 가능했는지 밝혀 그 현실적 적용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것

이다. 

다른 한편, 서울시 청년수당은 그 도입과정에서부터 정치적 논란 속에 주목의 대상이 되었

고, 이미 이에 대한 연구들도 상당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거버넌스에 초점을 둔 행정

학적 관점의 미시적 연구들이며 복지정치라는 보다 폭넓은 시야에서의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최근 들어 점점 정치제도의 내-외부가 점점 희미해져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외부의 이분법을 전제하고 있어 내-외부자의 협력을 균형있게 설명하기 어려웠다. 이 연

구의 이론적 목적은 제도내활동가론(institutional activism)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이용하여, 

기존 연구가 공백으로 남겨두고 있던 지방정부라는 공식적 제도 내부와 사회운동이라는 제도 

1) 정식 명칭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이나 이 연구에서는 대중적으로 보다 잘 알려진 이름인 서울시 ‘청년

수당’으로 칭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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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서 진행된 정치적 과정들이 무엇을 매개로 결합되어 협력적 정책도입으로 귀결되었는지

를 밝혀보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청년수당의 도입의 역동적 과정은, 사회운동에만 주목하는 혁신가론

이나 정치과정론만으로는 다 설명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과정은 행정학 쪽

의 동원형 정책의제 설정모델이나,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요소들 

역시 가지고 있다고 본다. 과거의 사례에서 찾아보기 힘든 제도 내 활동가의 결정적 역할이 그

것이다. 이런 판단 하에 이 연구에서는 혁신가론과 정치과정론을 비판적으로 계승하면서도 제

도 내부에 주목하는 제도내활동가론을 원용해 청년수당의 도입과정을 보다 입체적이고 풍부하

게 설명해보고자 한다. 즉 이 연구는, 서울시 청년수당이라는 청년 ‘노동시장 외부자’를 위한 

복지정책이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정치적 제도 내-외부자’의 협업에 도입된 경우라고 보고 

이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우리의 관점은 노

동시장 유연화의 시대의 복지정치에 대한 보다 균형있는 설명과 바람직한 대안을 찾는데 일조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론적 논의

1) 선행연구 검토

사회정책과 복지국가의 변화를 다룬 연구들은 크게 구조와 제도를 중시하는 입장과 행위자

를 중시하는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행위자를 중시하는 입장들은 각각 노조와 좌파정당

(Korpi, 1978; Stephens, 1979), 고용주 조직(Swenson, 2002; Estevez-Abe et al, 2001), 정부와 

국가관료(Skocpol, 1995), 혹은 경쟁하는 정당 일반(Tufte, 1978; Seeleib-Kaiser et al, 2008)을 

주요 행위자로 강조한다. 최근에 와서는 사회운동도 중요한 행위자로 조명되고 있다. 특히 노

동운동과 좌파정당이 취약하여 복지정치에서의 대의의 공백이 컸던 한국의 사례에 대한 연구

도 적지 않다(Lee 2016; Lee and Kim 2019; 김영순 2019).

서울시 청년수당은 이런 기존에 주목받았던 단일 행위자가 아닌, 두 주요 행위자 간의 긴밀

한 협업에 의해 정책도입이 이루어진 매우 독특한 경우이다. 즉 기존의 사회정책들과 달리 관

료 주도도 아니고, 사회운동 주도도 아닌 양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어떻게 이런 예외적이고 독특한 정책결정이 가능했는가? 이 연구에서는 이를 기존의 관료조직

과 사회운동 조직을 매개한 ‘제도 내 활동가’(institutional activists)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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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고자 한다. 사회정책 형성에서 사회운동의 역할에 관심을 두었던 기존 연구들이 공식적 

제도 밖에 있는 복지 관련 사회운동의 동기･자원･전략에 더 관심을 두었다면, 이 연구는 공식

적 제도 내에서 사회운동의 이슈를 다루는 제도 내 활동가들에 초점을 둔다. 

기존 연구를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의 형성이라는 소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로 행정학 쪽의 거버넌스라는 관점에서의 연구들이다. 정용찬･하윤상

(2019)은 시민 주도적인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e governance)의 모델 사례, 즉 정부가 복

지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민간주체를 제도화된 틀 속에 끌어들여 지속적이고 구조화된 형

태로 참여시키고, 그들의 의사를 반영해 정책을 형성해 간 사례로서 청년수당을 다루고 있다. 

또, 박순종･신현두(2019)는 정책 결정과정에서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갈등에 주목하여 변화

하는 한국의 중앙-지방 거버넌스를 보여주는 대표사례로 청년수당정책을 분석했다. 그런데 이

런 거버넌스론의 시각은, 민-관의 협치를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관심과 이해를 

달리하는 공적인 권위체가 민간을 견인, 동원, 포섭한다는 함의를 품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행위자 간의 미시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다보니 정책형성을 둘러싼 전체적인 정치적 동학은 

오히려 희미해지는 경향도 있다.

김선기 외(2018)는 (지방)정부가 아닌 반대편, 즉 협치의 또 다른 축인 사회운동의 시각에서 

정책 거버넌스를 바라보고 이를 사회운동의 ‘새로운 운동전략’으로 위치 지움으로써 이런 위험

을 피해가고자 한다. 이 연구는 자원동원론의 하위이론인 정치과정론(political process 

theory)에 입각하여, 새로 열린 정치적 기회구조(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하에서 청년

당사자 운동이 적극적으로 만들어 낸 새로운 사회운동의 공간으로 서울시 청년정책 거버넌스

를 인식하고 있다. 이런 관점은 운동조직의 정책 거버넌스 참여를 사회운동이 자율성을 상실하

고 정부에 포섭되는 현상으로 이해하는 부정적 시각에 맞서, 그 긍정적 측면을 포착했다는 점

에서 의미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청년수당정책의 형성과정에서 명백히 나타나는 지방정부 

내 행위자들의 주도성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를 남긴다. 또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항상 

내부와 외부, 즉 정부와 시민사회 사회운동조직이 엄격히 이분법적으로 분리되며, 외부와 내부

가 항상 상이한 시각과 대립하는 이익을 가지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김지혜(2019)는 기존 연구들에 비해 청년수당이라는 정책의 도입과정에서 제도 내-외부자

의 역할을 균형있게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정부 내부와 외부를 엄격히 구분하고, 내

부에서 주도하는 모델은 동원형, 외부에서 주도하는 모델은 외부주도형이라고 보는 Cobb, 

Ross & Ross(1976)의 이분법적 이론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결국 서울시 청년수당의 사례를 동

원형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 청년수당은 기본적으로 동원형 모델의 경로를 

따르고 있으나 정책결정 과정은 외부주도형에 가깝다는 모호한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이는 결



제도 내 활동가(institutional activists)와 내-외부자 협력의 복지정치: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결정 과정  15

국 분석 내용이 분석틀을 침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원동원론의 이론적 전통에 뿌리를 

둔 제도내활동가론(institutional activism)의 관점을 활용하여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의 도입과

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제도 내 활동가(institutional activists)란 자원과 권력, 정책결정 절차

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화된 공적 조직의 내부자이지만, 도전적 사회운동이 제기하는 대의를 

전향적으로 추구하는 사람(Tilly, 1978; Pierson, 1994; Pettinicchio, 2012), 즉 외부자의 대의

에 복무하는 내부자(Santoro & McGuire, 1997; Pettinicchio, 2012에서 재인용)이다. 우리 말

로는 ‘활동가적 제도 내부자’ 혹은 ‘제도 내 운동가’로도 번역될 수 있겠다.2) 일반적으로, 충원

의 경로는 중요하지 않으며, 제도 내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기간 동안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서도 외부 사회운동의 대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이들은 외부자의 동원이 

쇠퇴한 후에도 그 대의에 부합했던 정책을 내부에서 추진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책을 심화하거

나 확대하는 경향을 갖는다(Pettinicchio, 2012). 

제도내활동가론은 자원동원론의 기본 전제를 공유하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제도 내부와 외

부의 이분법을 넘어서 정책변화의 다이내믹스를 설명하고자 하는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자원동원론은, 사회운동을 축적된 불만의 표출이자 예외적인 일탈로 보는 이

전의 심리학적, 기능주의적 집합행동론에서 벗어나, 충돌하는 이익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또 

하나의 지속적이고 일상화된 집단행동으로 간주했다. 자원동원론은 상호대립적이면서도 보완

적이기도 한 세 가지 하위이론으로 분화했다. 이중 혁신가론(entrepreneurial theory)은 사회운

동이 불만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혁신가, 즉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와 

활동가에 의해 조직될 때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사회운동은 제대로 형식을 갖춘 조직

(formal structure)을 기반으로 외부의 엘리트와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때 성공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McCarthy & Zald, 1977). 제도내활동가론은 이런 혁신가론의 기본명제들을 받아

들이면서도 혁신가론이 내-외부자의 이분법에 갇혀있다고 비판한다. 혁신가론은 공식적 정체

(polity) ‘밖에’ 존재하는 도전자들이, 공식구조에 접근해 그 ‘안의’ 동조적인 엘리트의 주의를 

끌 수 있을 때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한편 자원동원론의 또 하나의 중요한 분지인 정치과정이론(political process theory)은 운동 

내부의 혁신가의 역할보다 아래로부터의 대중의 도전과 저항을 강조한다. 그리고 운동의 자원

2) 제도 내 행위자들을 강조하는 또 하나의 접근방법으로 제도혁신가론(institutional entrepreneur model, DiMaggio, 

1988; Battilana, Leca & Boxenbaum, 2009)이 있다. 제도혁신가론은 제도제약의 구속성을 강조하는 사회학적 신

제도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이론으로, 제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위자들은 특정 조건 하에서

는 자신을 배태, 구속하고 있는(embedded) 제도를 변화시키기도 한다는 것을 핵심 명제로 한다. 이 이론은 제도 내 

행위자와 사회운동과의 관계가 아니라, 구조와 행위 간의 관계 자체가 초점이라는 점에서 제도내활동가론과는 구

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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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전략을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으로서 정치적 기회구조(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를 중

시한다. 그런데 이 입장은 대중의 자발성을 강조하게 됨에 따라 혁신가론 보다 더 강한 운동-제

도 이분법을 견지하게 된다. 그리고 제도 내 엘리트의 역할을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취급한

다.3) 엘리트는 사회운동에 적대적일 수도 있고 동조적일 수도 있으나, 사회운동은 엘리트가 그 

목표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면 운동의 성공(즉, 목표 달성) 때문에, 반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

패로 인한 실망 때문에 쇠퇴한다는 것이다(Tarrow, 1998). 포섭(cooptation), 즉 공적 권위체가 

사회운동의 도전을 피상적으로 흡수, 제도화하는 것도 흔한 위험의 형태이다(Selznick, 1949; 

Pettinicchio 2012, 500에서 재인용). 

제도내활동가론은 정치과정론의 이런 전제들에도 의문을 제기한다(Goldstone 2004; 

Pettinicchio, 2012). 이 이론에 따르면 현대사회에서 제도의 안과 밖의 경계는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으며, 사회운동은 제도 밖에 외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안팎을 넘나드는 일

상적이고 지속적인, 매일매일의 정치의 일부가 되어 가고 있다. 공식적 제도 내에도 운동의 대

의와 목표를 공유하는 내부자들이 존재하며, 사회운동가들은 이들과의 긴밀한 연관 하에 운동 

목표의 달성을 추구한다. 당연히 이런 관점은 사회운동과 공식조직의 협력과 그에 의한 목표달

성을 운동의 쇠퇴로 인식하지 않으며, 체제 내화나 포섭(co-optation)으로 보지도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청년수당의 도입의 역동적 과정은, 사회운동에만 주목하는 혁신가론

이나 정치과정론만으로는 다 설명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과정은 행정학 쪽

의 동원형 정책의제 설정모델이나,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요소들 

역시 가지고 있다고 본다. 과거의 사례에서 찾아보기 힘든, 제도 내-외부자의 실질적 협력을 가

능하게 한 제도 내 활동가의 결정적 역할이 그것이다. 이런 판단 하에 이 연구에서는 혁신가론

과 정치과정론을 비판적으로 계승하면서도 제도 내부에 주목하는 제도내활동가론을 원용해 청

년수당의 도입과정을 보다 입체적이고 풍부하게 설명해보고자 한다. 

이런 작업은 노동시장 외부자를 위한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이 어떻게 제도 내-외부자 협업이

라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정치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 

한국처럼 운동정치가 일상화된 나라에서 복지분야에서 운동과 제도정치 및 행정기구 간의 바

람직한 관계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도 보여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3) 이 입장에서 사회운동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되는 정치적 기회구조이다. 대표적인 정치과정이론가인 

매캐덤은 정치적 기회구조의 4가지 구성요소로 제도정치의 개방성의 정도, 엘리트 내부 연대의 안정성, 엘리

트 내 사회운동의 동맹세력의 존재 여부, 운동에 대한 정부의 탄압의 정도를 꼽는다(McAdam, 1982). 그런데, 

뒤의 세가지는 결국 제도 내의 엘리트와 관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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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틀과 연구방법

제도 내 활동가의 역할을 축으로 하면서 내･외부자의 협력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 연구의 분

석틀은 그림 1과 같이 도해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보여지듯 서울시 청년수당의 정책결정과 관

련된 주요한 행위자들은 제도 내부자와 외부자로 나눌 수 있다. 내부자들로는 선출직 지방자치

단체장(서울시장)과 관료조직, 청년정책 문제를 전담했던 서울혁신기획관(실), 그리고 서울시 

의회(의원들)를 들 수 있다. 외부자로는 청년유니온과 청년정책 네트워크, 그리고 청년의회를 

들 수 있다. 이들 중 제도 내 활동가라고 부를 수 있는 행위자는 서울시장, 서울혁신기획관, 서

울혁신기획관 산하 청년정책과 담당주무관, 그리고 서울시 의회의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을 맡았던 시의원이다. 이 연구에서는 스스로는 내부자인 이들이 어떻게 외부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수용하고 상충하는 요구들을 조정하여 내･외부자 협력에 의한 청년수당 정책을 만들어

내게 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행위자들이 처한 구조적 위치와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본문의 거버넌스 구조 설명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이 연구에서는 다루는 시기는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이다. 정책결정의 과정은 일

반적으로 정책문제가 이슈화되고, 대안이 모색되며, 정책결정(정책의 형성과 채택)이 이루어지

는 과정, 나아가 정책이 집행되고 평가되며 종결되기까지의 과정으로 단계별로 나뉘어 분석된

다(Anderson 1975; Palumbo 1988). 그러나 사실상 현실의 정책과정은 이런 정연한 순서를 따

라 합리적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정치적 역동성에 의해 압축, 전도, 혹은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 청년수당정책의 경우도 정책결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건은 시 내부에서의 정

책형성이 이루어지고 난 뒤 발생한 중앙정부와의 갈등이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청년수당을 둘러싼 정책과정을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첫 번째 단계는 2011년 10월부터 2015년 11월 5일까지로, 서울시 수준에서 청년수당 정

책이 결정되는 과정이다. 이 단계는 시민운동가 출신의 P시장이 당선되면서 청년정책의 방향

전환과 제도정비가 이루어진 시기,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 내 활동가인 혁신기획관을 고리

로 내부와 외부가 연결되면서 협력적 거버넌스에 의해 청년수당정책을 만들어내기까지의 과정

이다. 두 번째 단계는 2015년 11월 초부터 2017년 4월 7일에 이르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청

년수당 도입을 둘러싼 서울시와 복지부 및 대통령실 간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청년수당정책이 

여러 가지 변형을 겪은 후 중단 위기에 처했다가, 마침내 박근혜대통령 탄핵 이후 복지부가 서

울시의 결정을 수용하게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정책 자체라기 보다

는 정책결정의 정치이므로 정책집행과 평가 부분은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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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도 내 활동가와 내-외부자 협력의 복지정치

이 연구는 사례연구방법을 채택한 단일사례연구에 해당한다. 잘 알려져 있듯, 단일사례연구

는 사례와 관련된 맥락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건의 인과를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을 

갖는 반면, 주장의 일반화에는 명백한 한계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단일사례

연구가 정당화될 수 있는 대표적 경우, 즉 예외적이지만, 이미 잘 알려진 이론들을 반박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례이며 새로운 가설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4)(Bennett and Elman 2010, 

505-506)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서울시 청년수당의 사례는 우리가 위에서 검토한 복지정치

나 정책결정을 설명하는 기존의 대표적 이론들에 잘 맞지 않으며, 한국학계에는 그동안 거의 

소개되지 않았던 제도내활동가론에 훨씬 더 부합되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시 청년수당정책은 

정책자체의 내용으로는, 지방정부에서 시작해 중앙정부로 확산되었고, 여러 다른 지자체로 모

방되었는 점에서 실천적으로도 주목할만한 유의미한 사례이기도 하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수당정책의 결정과정을 둘러싼 내-외부자의 역할과 관계를 입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관련자 면담방법을 채택했다. 문헌들로는 2차자료인 기존 연구문헌

들 외에 서울시가 정보공개 포탈(http://opengov.seoul.go.kr)을 통해 제공하는 청년수당 사업

계획서, 청년수당 관련회의록, 각종 공식결재 문서 등의 원문과, 그외 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서울시 내부자료 등 각종 1차자료를 이용했다. 이미 서울시가 발주해 만들어진 평가보고서들

과 상당한 학술연구 논문들, 그리고 이를 위해 수행된 개별 인터뷰 자료가 나와 있어 정책결정 

4) 그 고전적 사례는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근대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했던 표준적 근

대화론을 반박했던 독립 이후 인도라는 단일사례이다(Willis, 201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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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의 파악에 이용할 수 있었다.

문헌들로 잘 포착되지 않는 상황적 맥락과 정책결정의 비공식적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여관찰 결과와 서울시 내부 및 청년운동단체의 주요 행위자들을 면담자료를 이용했다. 본 연

구의 연구자 중 한 사람이 한 청년단체의 대표로 외부자 입장에서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결정을 

둘러싼 거버넌스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던 참여관찰의 경험이 있어 이를 일부 반영했

다. 본 연구의 피면담자들이 주로 내부자들이어서 외부자 입장에서의 관찰은 피면담자들의 진

술을 균형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피면담자들은 모두 셋으로, 숫자는 많지 않지만 세 명이 모두 강한 대표성을 갖는 행위자들

이다. 아래 표의 면담1의 피면담자는 2014~2018년간 서울혁신기획관을 지낸 A씨이다. 서울혁

신기획관실은 P시장 당선 이후 시민참여를 위해 만들어진 시장 직속의 기구였고, 청년정책은 

이 기구의 핵심업무 중 하나였다. 그리고 청년수당은 혁신기획관실이 관장한 청년정책 중 가장 

많은 사회적 주목과 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정책이었다.5) A혁신기획관은 서울시 청년정책을 총

괄하는 고위직 내부자이면서, 청년수당 결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 내 활동가의 역할을 수

행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청소년 대안교육운동단체에서 활동한 시민운동가로서의 경

험을 가지고 있었고, 혁신기획관으로 부임하기 직전에서는 서울시 청년허브의 초대 센터장을 

맡아 청년 당사자들과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며 소통한 바 있었다. 

면담2의 피면담자는 서울특별시청의 B주무관으로,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에서 청년정책을 

담당하다가 P시장 취임 이후 청년정책이 서울혁신기획관실로 이관되자 그쪽으로 자리를 옮겼

다. 그리고 서울시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관리했다. 청년수당정책이 입안되

고 그를 둘러싼 논란이 진행되는 동안 서울시의 담당부서에서 핵심실무자로 일한 행위자라고 

할 수 있다. 직업공무원으로서 기존 조직의 내부자의 입장에서 청년수당 정책결정과정을 설명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면담했다.

면담 3의 피면담자 C는 외부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청년단체 청년유니온의 정책국장이

다. 그는 서울시가 만든 청년 거버넌스 조직인 청정넷 일자리 노동분과 간사로서 서울시 청년

조례, 청년수당이 포함된 서울시 청년 기본계획 수립 등에 있어 청년당사자들의 입장을 대변하

는 역할을 한 핵심적 인물이다.6) 

면담은 반(半)구조화된 인터뷰 형식으로 전개되었다. 모든 인터뷰에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준

비하고 이를 사전에 피면담자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실제 면담에서는 유연하게 면담을 진행했

5) 서울혁신기획관은 사회혁신담당관실, 민관협력담당관실, 지역공동체담당관실, 청년정책담당관실, 갈등조정

담당관실, 인권담당관실로 구성되었다. 
6) 서울시의회의 D의원 역시 제도 내 활동가 역할을 일부 수행했다고 볼 수 있으나, 다른 제도 내 활동가에 비해

서는 역할이 크지 않아 면담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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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피면담자의 진술이 가설에 오염되는 것을 막고 피면담자의 자발성을 최대한 이끌어 

내 예상 밖의 사실이나 사건, 그리고 연구주제와 관련된 새로운 영역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었

다. 면담을 통해 새롭게 발견한 사실은 다음 면담에 반영했으며 3인의 피면담자들의 면담내용

을 교차검증(cross check)하고 문헌자료와의 대조를 실시했다. 면담은 2020년 4~5월간 이루어

졌으며 대면면담 이후 교차검증이나 불명확한 세부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이메일 및 전화인터

뷰를 추가로 실시했다. 면담은 문헌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세부 사실들을 확인하고, 특정 사안

에 대한 행위자들의 의도와 의견을 파악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연구의 객관성 유지를 위

해 피면담자들은 모두 익명처리했다.

[표 1] 면담자 목록

직책 면담일

면담 1 서울혁신기획관 A 2020.04.17.

면담 2 서울시 청년정책과 주무관 B 2020.05.06.

면담 3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C

서울시 청년정책위원회 일자리분과 간사
2020.04.20.

주: 모든 직책은 청년수당정책이 결정된 2014-2017년 당시 직책임. 

3. 청년수당 정책결정 과정: 제도 내 활동가와 내･외부자 협력의 복
지정치

1) 서울시 청년정책 거버넌스와 제도 내 활동가

청년수당의 결정과정을 둘러싼 중요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2010년 10월 P시장 취임 후 도입된 서울시의 새로운 청년정책 거버넌스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공식적 주체는 서울시 행정부의 담당부서 및 관련부서들, 

청년정책위원회, 그리고 서울시 의회다. 그러나 청년정책의 경우 2010년 10월 이후로는 당사

자 조직으로서 청년정책네트워크와 청년의회가 청년 당사자들의 이해와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에 투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결정된 정책의 집행에 연계된 활동을 진행해 왔으므로 이를 함

께 살펴 볼 필요가 있다([그림 1] 참조).

시 행정부의 청년정책 관련 제도들은 새 시장 취임 직후 재조직화되었다. 우선 기존의 일자

리나 주택담당 부서들에 흩어져 있던 청년정책 업무를 새로 만들어진 서울혁신기획관실 산하

의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관장하도록 했다. 서울혁신기획관실은 기존의 행정 부시장 산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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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아니라 서울시장 직할조직으로서 시장의 역점 추진 사업을 반영하는 6개 정책영역을 담

당하도록 했는데,7) 이 중 하나가 청년정책이었던 것이다.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정책담당관실

을 지휘하는 서울시 행정부의 청년정책 분야 최상급 행정직위로서 청년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이런 조직편제의 변화는 새 서울시 행정부하에서 청년이 주요 정책대상으로 상정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피면담자 A는 청년수당정책이 만들어진 기간이 포함된 2014~18

년 동안 이 혁신기획관직을 수행한 인물이다. 면담2의 피면담자 B는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에서 

청년정책을 담당하다가 혁신기획관실 설치 이후 혁신기획관실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시 의회도 서울시 입법부로서 청년정책의 한 축을 담당했다. 서울시 의회는 2013년 10

월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제정, 2015년 1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제정, 그

리고 관련 예산 통과를 통해 서울시 청년정책의 제도화를 뒷받침했다. 또 2015년 11월에는 의

회 내에 ‘청년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년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 마련에 나섰다. 

다음으로 당사자 조직 쪽을 살펴보자. 한국사회에서 청년들은 다양한 구성을 가지고있는데

다 잘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 자신들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표현하기 쉽지 않은 집단으로 평가된

다. 서울시는 청년정책의 방향전환을 모색하면서 이렇게 잘 대표되지 않는 청년당사자들의 정

책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새로운 통로를 모색했다. 2012년 1월의 ‘희망서울 시정운영계

획(2012-2014)’에 따라 2013년 4월 문을 연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청년허브)는 그 첫번째 가

시적 결과물이었다(서울시 청년허브, 2018). 청년허브는 한편으로는 서울시의 청년정책의 집

행단위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간 및 연구지원을 통해 다양한 청년 커뮤니티를 연계시키고 

당사자들의 요구를 정치과정에 투입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향후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기반 역

할을 하게 된다(서복경 외, 2017: 23). 

‘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정넷, 그림 1 참조)는 2013년 7월 서울시가 청년들의 이해와 의

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울청년 100명을 공개모집해 만든(이후 추가모집) 청년당사자 조직이다. 

서울시는 일단 공개모집까지만 관여하고 그 후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참가자들은 활동

내용과 방식을 스스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활동들이 이루어졌고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들이 제시되었으며, 이 아이디어들은 정책요구의 형태로 서울시 행정부에 전달되었다. 피면담

자 C는 독립적인 청년당사자운동 단체인 청년유니온의 정책국장으로서 청년유니온의 의제들

을 서울시정에 반영하려는 조직적 목표를 가지고 거버넌스 조직에 참여했고, 청정넷의 일자리 

분과 간사로 청년수당 정책 수립에 깊숙이 개입했다.

서울시가 만든 또 하나의 당사자조직으로 ‘서울 청년의회’를 들 수 있다. 2015년 청년기본조

7) 사회혁신담당관실, 민관협력담당관실, 지역공동체담당관실, 청년정책담당관실, 갈등조정담당관실, 인권담당

관실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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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근거로 서울혁신기획관실과 청정넷이 주도해 만든 청년의회는 청년의 시정참여가 지속적

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만든 기구였다.8) 청년의회 회의는 서울시장이 정책보

고를 하고 청년의회 의원들이 각 의제를 대표하여 시장과 서울시 행정부 실･국장을 대상으로 

정책질의와 제안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런 형식은 서울시의 관료적 행정조직이 청년 

당사자들의 정책평가와 제안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을 것을 우려한 시장의 제안에 따른 것이었

다고 한다(면담 1; 면담 2). 

서울시 청년정책위원회는 청정넷과 청년의회라는 서울시 외부의 당사자조직과 서울시 행정

부, 그리고 서울시 의회라는 내부자가 같이 참여하는 서울시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당연직 6인은 서울시장과, 혁신기획관을 포함한 서울시 행정부의 담당부서의 장 5인9)

으로 구성되며, 위촉직 14인은 청년당사자 5인을 포함 서울시 의회 의원, 전문가들로 구성되었

다. 2015년 청년정책위원회는 일자리, 주거, 생활안정의 3개 분과로 구성되었으며, 청년수당은 

주로 일자리분과에서 논의되었다.

이 청년정책 구조 속에서 제도 내 활동가 역할을 한 행위자는 적게는 둘, 많게는 넷으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서울시장 자신이다. 오랜 시민운동가 경력을 가지고 있었던 P 시장은 당선 직

후 민관협치를 시정의 기본방침으로 천명했고 청년정책에서도 청년당사자가 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관심을 가졌다. P시장은 청년수당 정책이 서울시 내부의 공무원조직이나 외부의 

중앙정부의 반대로 고비를 맞을 때, 당사자들의 의사를 우선시하는 의사결정을 통해 청년수당

정책이 좌초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면담 1; 면담 2; 면담 3). 둘째는 A서울혁신기획관

(2014~2018년)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그는 서울시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내부자이지만 외부자

들과 활발히 소통하면서, 서울시 청년수당 결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 내 활동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이외에도, 제도 내 활동가를 ‘제도화된 공적 조직의 내부자이지만, 도전적 사회운동이 제

기하는 대의를 전향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으로 정의해 범위를 넓힌다면, 청년수당 결정과정에 

나타나는 두 사람을 더 제도 내 활동가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서울혁신관실 청년정책

과 소속으로 청년수당정책을 담당했던 B주무관과(면담 2), 서울시 의회 내에서 청년수당에 대

한 여론을 반전시켜 관련 조례와 예산 통과를 이끌어냈던 민주당 소속 D 시의원이 그들이다. 

8) 만 19세∼39세 청년의 공개모집 후 추첨으로 구성되는 위원과 청년정책네트워크 추천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9) 서울시 행정관료 중에서는 일자리노동정책관, 복지본부장, 문화본부장, 주택건국국장의 5개 부문 고위직 담

당자가 참여했는데, 모두 서울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청년정책 유관분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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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결정 1단계: 서울시에서의 의제형성과 정책결정(2011.10.27. ~ 2015.11.5.) 

서울시 청년수당 결정과정의 첫단계는 2011년 10월 2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P시장이 

당선된 후부터 ‘2020 서울형 청년보장’(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발표된 2015년 11월 5일

까지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 차원의 정책결정단계라고 할 수 있다.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사회의 청년정책 의제는 새로운 경향성을 띠기 시작했다. IMF 

금융위기 이후 오랫동안 청년문제가 청년실업 문제로 등치되어 왔다면 2010년대 이후에는 일

자리를 넘어서 등록금, 주거, 부채문제로 확대되었던 것이다. 이런 프레임 전환에는 청년당사

자 운동단체들의 주창활동(advocacy)이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정부의 청년정책은 중앙･지방

을 막론하고 여전히 일자리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서울시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무상급식 논란 이후 복지논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보궐선거로 새 시장이 취임한 서울

시는 청년정책의 방향전환을 시도한다. 서울시는 우선 청년명예부시장을 임명하고 청년허브를 

열어 청년들의 정책적 요구를 수렴했다. 이후 서울시의 청년정책 전환에는 통로들을 통해 투입

된 청년 당사자들의 요구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년유니온을 필두로 한 청년당

사자 조직들은 일자리정책에 초점이 맞춰진 그간의 중앙･지방정부의 청년정책은 큰 효과가 없

을 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묻지마 취업’에 밀어넣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청년들이 보편적으

로 공유하는 속성을 ‘이행성’으로 정의하고,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바로잡는 

것을 청년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민수 외, 2018: 1). 교육과 취업이 곧바로 

연결되지 않는 현실에서, 이 사이의 시간은 좁은 의미의 구직활동 기간이 아니고 넓은 의미의 

진로탐색을 위한 이행기일 수 밖에 없으며, 그렇다면 이 시기의 청년에게는 구직활동 지원 외

의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후 체계화된 서울시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이런 청년 당사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수

립된 것이다. 즉 구직지원(‘일자리’) 뿐만 아니라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교육, 훈련, 취업 중 어느 것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 등 사회 밖 청년들의 활력제

고를 위한 청년활동(‘놀자리’), 사회활동(‘설자리’), 주거(‘살자리’)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사회정

책으로 전환한 것이다. 후에 서울시 청년수당으로 불리게 된 청년활동지원사업 역시 이런 맥락

에서 탄생했다. 

한편, 2010년 이후 정부와 기성 정치권, 전문가 집단의 청년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을 비판하

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사회적 발언권을 키워온 청년 당사자조직들은 이런 서울시의 정책전환

을 중요한 정치적 기회의 창이 열린 것으로 파악했다(김선기 외, 2018; 면담 3). 그리고 2013년 

서울시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해 청정넷을 만들자, 이에 적극적으로 응했다. 특히 최초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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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별 노동조합으로서 사실상 노조라기보다 사회운동조직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청년

유니온은 이미 청년허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바 있었고, 2013년에는 서울시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던 경험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유니온의 활동가들은 청정넷과 청년의회, 청년정책위원회 등 새로운 거

버넌스 구조가 만들어지자, 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그동안 청년유니온에서 추구해왔던 청

년의제를 시정에 반영하려 했다. 당시 청년정책위원회 일자리 분과의 청년당사자 대표 3인 중 

2인은 청년유니온 소속 활동가였으며 이중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이었던 활동가(이 연구의 피면

담자 3)는 청년수당 정책의 최초안을 제안하고 정책결정과정에 깊숙이 간여했다. 이 최초안은 

사실상 2013년 1월 서울시와의 정책협약에서 청년유니온이 이미 ‘서울형 실업부조’라는 이름

으로 제안했던 정책이기도 했다. 

이들 청년유니온 활동가들은 청년수당을 포함한 서울시 청년정책 결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당사자들의 요구를 조직해 대변함으로써 내-외부 협업의 복지정치를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외

부 행위자였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청년수당 의제가 ‘동원형 의제설정모델’(Cobb, Ross & 

Ross, 1976)에 기울지 않고, 본래적 의미의 ‘협치’에 가까운 결정과정을 밟아나가게 되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표 2] 청년수당 의제형성 과정 주요일지

날짜 주요일지 

2011. 10 서울시장 보궐선거

2013. 07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1기(서울청정넷 시즌 1 청정비빔밥) 구성

2015. 01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제정

2015. 02 청년정책의 재구성 기획 연구 용역 진행 

2015. 03 제1회 청년정책위원회 개최(청년수당 초안에 대한 최초 제안)

2015. 05 제1차 청년정책위원회 일자리분과 회의 개최 

2015. 07 제안과제 담당부서 실행계획 및 후속 조치 요청 

2015. 08 청년수당(안) 법률검토 

2015. 10 제2회 청년정책위원회 개최

2015. 11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발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추진계획 발표 

출처: 서울시 내부자료,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이제 청년수당정책의 의제형성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정넷 

일자리･노동분과에서 청년 미취업자들의 소득보장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제로 떠올랐

다. 처음 청정넷에서 제기된 안은 두가지였다. 먼저, 아래 인터뷰가 확인해 주듯, 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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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활동가들은 2015년 3월 청년유니온의 주요 정책사업 중 하나였던 ‘서울형 실업부조’를 서

울시의 사업으로 제안했다. 서울형 실업부조는 취업경력이 없고 따라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구직 청년들의 소득을 보조하는 일종의 고용지원 정책이었다.

(2015년) 당시 (나는)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으로 일하며 동시에 청정넷 일자리 노동분과 간사 역할

도 겸하고 있었다. 청년수당 자체는 2015년에 청년유니온의 정책 아이템을 서울시에 밀어 넣고

자 하는 노력이 반영된 것이다. 초기 우리가 주장한 안은..... 청년유니온이 창립하고 난 뒤에 한국

형 실업부조를 만드는 것이 하나의 목표였는데, 이를 반영시켜보자 하는 논의에서 ‘서울형 실업

부조’라는 이름으로 (청정넷에서) 정책을 제안하게 된 것이다(면담 3) 

한편 같은 시기 청정넷의 일자리･노동분과에서 또 다른 청년 소득보장안이 제안되었는데 이

는 좁은 의미의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사회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현금지원 정책이었

다. 많은 청년들이 학업에서 취업으로의 이행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니

트 상태에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단 사회 안으로 들어와 자신의 미래를 자율적으로 모색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의 목표를 두고, 엄격한 조건을 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서울혁신기획관실 청년정책과에서 이 문제를 전담했던 B주무관은 이 안을 (구직활동을 조건으

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기본소득제에 가까운 안’(면담 2)이었다고 묘사했다. 

그런데 이 두 안은 모두 당시 서울시의 기존 관료조직에게는 낯설기 그지 없는 정책이었다. 

B주무관의 말에 따르면, 노인이나 아동이 아닌 노동능력이 있는 청년들을 소득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상정한다는 것, 게다가 구직과의 관련성을 묻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급여를 한

다는 것은 정책을 추진해야 할 시 공무원들 스스로 납득하기 힘든 정책이었다. 또 대부분의 공

무원들은 이런 낯선 정책안을 ‘외부자’가 들고 온 ‘외부 안’으로 인식했다. 이는, 서울시 공무원

들에게는 거버넌스 구조에 들어와 있는 청년당사자 조직 뿐만 아니라 직업공무원 출신이 아닌 

혁신기획관도 외부자로 인식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면담 2).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청년수당

안에 관한 논의는, 2015년 3월 청년정책위원회 개최 이전까지는, 주로 혁신기획관실과 청정넷

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10) 이런 증언들은 외부자가 제기하는 정책 아이디어들이 기성의 관료

조직에서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11)

10) 후에 청년수당정책의 지지자가 된 B주무관은 본인도 처음엔 혁신기획관을 ‘외부자’로 생각했다고 토로했다. 

즉 혁신기획관실은 시민운동가 출신 시장이 ‘서울시 내부에 만든 희망제작소’ 이며, 청년수당은 ‘시민운동가

적 마인드’를 지닌 혁신기획관이 외부의 청년당사자들과 협의해 만들어낸 정책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면

담 2). 이는 제도 내 활동가가 제도 내부에서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11) 직업공무원인 B주무관은 이 단계는 물론 청년정책위원회에서의 논란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관료적 합리성

의 관점에 볼 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년수당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다고 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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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2015년 3월 30일 시의 공식 정책결정기구인 청년정책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가 열리

고, 청년수당안은 본격적 논의의 테이블에 올라가게 된다. 이 회의는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제정(2015년 1월) 이후 최초로 열린 공식 회의로서 이례적으로 위원장인 시장까지 참석했다. 

그런데 여기서 논의대상이 된 안은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이자 일자리분과 간사인 피면담자 3에 

의해 제시된 서울형 실업부조안이었다. 즉 청년당사자들로부터 제기된 두 안 중 보다 보수적이

라고 할 수 있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고용정책에 가까운 안이었던 것이다. 이후 2015년 11

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추진계획이 발표될 때까지 이 정책의 세부사항을 둘러싼 본격적

인 논란은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하나는 서울시 청년정책위원회 및 위원회 산하 일자

리분과의 공식적인 논의이고, 다른 하나는 청정넷을 통한 청년 당사자들과 서울시의 비공식적

인 협의였다.

그렇다면 이 단계 논의의 쟁점들은 무엇이었는가? 제1차 청년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제안된 서

울형 실업부조는 구직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청년(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미만인 자)중 고

용보험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에게 월 40만원의 구직수당을 최장 1년 제공하되, 서

울시의 공공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었다(서울시 내부자료).12) 

최초안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것은 급여대상과 조건이었다. 앞서 기술했듯, 청정넷 일

각에서 나온 안은 또 다른 안은 저소득청년이 아닌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구직활동’이 

아니라, 청년의 포괄적 ‘사회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서울형 

실업부조 안은 지나치게 구직활동 쪽에 경도된 안이었다. 13) 흥미로운 것은 이런 청년 당사자

들로부터 나온 두 개의 다른 제안에 대해 혁신기획관이 후자를 지지했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와 같은 노동시장 상황에서 좁은 의미의 구직활동을 독려한다고 해서 취업이 되는 것은 아니

며,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II’(이하 취성패II)의 저조한 성과가 이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

했다. 

처음 청년수당을 고민하면서 살펴보았던 것이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였어요. 그런데 취성패는 

상담과 교육, 취업과정을 알선하는 것인데, 나는 (이런 것들이) 취업과 직접적 연관성은 높지 않

다고 봤어요. 지금은 상담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발적으로 모색하고 스터디하고 하는 

경우 보통은 위에서 관심을 보이니까 하는 시늉은 하지만.. 검토 중이라고 하면서 시간 끌고, 연구용역 줘서 

또 시간 가고.. 그러다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많죠”(면담 2). 
12) 이 안은 청년유니온이 2012년 8월 서울시와 진행했던 ‘청년유니온-서울시 사회적 교섭’에서 제안되었던 바 

있다(청년유니온 교섭집담회 자료, 2012). 
13) 실제로 당시 청정넷에서는 다듬어지지 않은 여러 아이디어들이 제안되었다고 한다. 즉 ‘조건 없이’라고 할 

때도, 1) 성남시의 청년배당처럼 특정 연령대 모든 청년에게 지급하자는 안과, 2) 선발은 하되 사용처를 좁은 

의미의 구직활동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넓힌 사회활동 지원금으로 하자는 입장이 섞여 있었다는 것이다(면담 

3). 서울시 내부의 논의과정에서 이 조건은 후자 쪽으로 수렴되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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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이니까... 그렇다면 그런 자원을 청년들에게 직접 주고 선택하게 하자, 그리고 사회 밖의 청

년들도 정책대상으로 만들자, 이게 청년수당의 처음 아이디어였습니다(면담 1). 

혁신기획관은 서울시가 청년들이 일단 사회 속으로 들어와 도전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조건 

없이 지원하는, 고용정책을 넘어선 사회정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면담 1). 이런 

그의 관점은 “취업, 창업 지원 이전에 청년이 자기 관심에 따른 활동과 기회가 필요하며.... 우

선 동료를 만나고 개인과 사회가 만나는 장이 필요하다”는 그의 청년허브센터장 시절의 인터뷰

에서도 잘 드러난다(한국경제신문, 2013.10.04.). 흥미롭게도 초기 의제설정 과정에서 외부자

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당사자조직은 여론이나 실현가능성을 고려해 전통적인 고용정책에 

가까운 보다 보수적 안을 주장한 반면, 고위 내부자인 혁신기획관은 무조건적 급여에 가까운 

비관례적인 안을 지지한 셈이다(면담 1; 면담 2)

반면, 서울시의 담당부서나 시의회 쪽은 보다 보수적인 서울형 실업부조 안에도 난색을 표하

며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당시 서울시 담당공무원들 사이에는 아동이나 노인이 아닌 청년들

에게 현금수당을 지급한다는 아이디어에 대한 거부감이 광범위하게 존재했다(면담 2). 게다가 

구체적인 정책설계로 들어가면 행정적 난점 또한 적지 않았다. 서울형 실업부조를 도입할 경우 

정책대상이 될 서울시 청년구직자들의 숫자는 가용예산 범위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였다. 또 

이들 중 일부를 선별해야 한다면 이를 위해 엄청난 행정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시의 

일자리 정책과는 이를 지적하며, 중앙정부와의 사업중복성, 예산문제, 효율성 등을 들어 조목

조목 반대했다. 그리고 중앙정부 시행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서울시에서 추가로 지

원을 하더라도 대상자와 지급수준을 설계하고, 청년정책과에서 지급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구

직활동에 대한 의무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서울시 내부자료). 

서울시의회 역시 부정적이었다. 청년수당정책 발표는 정책의 타당성 조사도 사전에 충분히 

진행되지도 않았고, 관련 조례도 존재하지 않으며, 관계 법률에도 배치되므로, 관련 절차를 준

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지혜, 2019 : 70).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와 청년정책과가 기존 관료조직의 논리를 고수하지 않

고 점차 입장을 수정해간 데에는 청년당사자 쪽에서 나온 제안은 가능한 한 정책화하라고 독려

한 시장의 역할이 컸다고 한다. 단체장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은 거버넌스 구

조 속에서 혁신기획관실 및 청년당사자들과 협의를 계속했고, 결국 전향적인 쪽으로 조금씩 변

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면담 1; 면담 2). 

시의회 쪽으로는 청년정책위원회에 참여한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조금씩 입장변화가 진행되

었다. 혁신기획관실의 설득과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청년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접하면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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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의원들 사이에 정책에 전향적인 쪽으로 입장변화가 일어났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후 

의회에서의 관련 조례와 예산안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 소속 S의원이라고 할 수 있다(면담 1; 면

담 2; 면담 3). 시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2015년 1월 지방정부 최초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

하는데 앞장 섰으며 청년발전특별위원회(청년특위)를 2015년 11월 발족해 청년정책이 순조롭

게 입안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제1차 청년정책위원회 이후 혁신기획관과 청년정책 거버넌스에 참여한 당사자들은 수차례

의 회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갔다. 정책대상은 구직의사가 있는 청년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 의

사가 있는 ‘사회 밖 청년’으로 넓혀 니트까지 포괄하도록 했다. 또 급여조건으로 좁은 의미의 

구직활동이 아니라 진로탐색, 창업, 창작, NGO 활동참여 등 다양한 사회활동까지 포괄하는데 

의견의 접근을 보았다. 정책 목표 자체가 구직기간 동안의 소득보전에서 사회 밖 청년들의 사

회참여 활동을 고무하고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5년 5월 제1

차 일자리분과 회의 이후에는 청년들에 대한 급여를 고용정책을 넘어선 포괄적인 사회(안전망)

정책으로 위치짓는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서울형 실업부조’라는 명칭 대신 ‘청년활

동지원금’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서울시 내부자료). 최초에 서울형 실업부조안을 제

안했던 청년유니온 쪽 역시 사회활동 지원이 구직활동 지원과 별개의 영역이 아니며 포괄적 의

미로서 유효하다고 평가했다(김지혜, 2019: 66).

그러나 2015년 10월 언론에 서울시의 청년수당안이 보도될 때까지, 서울시 내부의 협의과정

에서 급여대상과 조건의 세부사항들에 대한 여러 행위자들 간의 이견은 여전히 일부 남아 있었

다. 또 관료조직 한편의 회의적인 분위기도 계속해서 남아 있었다(면담 2). 이런 상태에서 2015

년 10월 5일, 11월로 예정된 ‘2020 청년기본계획’ 발표 전 심의를 위해 제2회 청년정책위원회

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혁신기획관은 청년수당안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나, 청년

수당의 세부안은 이 회의에서도 여전히 확정되지 못했다. 그런데 이 회의에 참석했던 시의원 

한 사람이 당일 언론에 서울시가 청년들을 위한 현금급여를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를 흘렸다. 

그리고 다음날 거의 모든 주요 언론에 관련기사가 났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서울시는 

‘슈퍼데스크 회의’(시장, 부시장단, 관련 국장, 기조실장이 참여하는 회의)까지 열어 계획안을 

검토했다(면담 2). 그런데 이 와중에 언론대응에 나선 혁신기획관은 한 인터뷰에서 그때까지 아

직 급여대상자를 확정하지 못했던 이 제도를 ‘청년수당’이라고 지칭했다. 이는 ‘수당’이란 명칭

이 주는 사회수당적 함의, 즉 특정 연령 집단 내에서의 무조건성과 보편성에 입각한 현금지급

이란 속성으로 인해, 이후 엄청난 논란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이 제도의 세칭도 정식명

칭인 ‘서울시 청년활동지원금’이 아니라 ‘서울시 청년수당’으로 굳어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

담 1; 면담 2; 면담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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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서울시 청년수당안의 변화

구분 서울형 실업부조 청년수당 추진계획 청년수당 시범사업

논의/ 
발표시기

2015년 3월 30일 2015년 11월 5일 2016년 7월 1일

정책목표 

구직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 구직/사회활동 포괄

저소득 청년 구직자의 
소득보전

청년의 사회역량 강화 및 
활력 제고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구직활동 지원

사업대상

가. 서울에 거주하며 졸업 혹은 
실업 후 3개월 이상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만15~34세) 
구직자 

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청년

나. 서울 소재의 대학에 
재학(혹은 휴학) 중 

다. 최근 ‘3개월’ 이상 
미취업상태인 자

가. 만19~29세의 미취업 청년 
3,000명 

※ 서울시 거주
※ 재학생은 제외(16년 8월 

졸업예정자는 신청가능)
※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도 

신청 가능
나. 가구소득 제한 없음

선정방식 저소득자 우선 저소득자 우선
저소득자 및 미취업 기간 등 

고려

조건 
서울시가 제공하는 공공 

고용서비스에 참여

사회참여 활동
(세대 간 협력 모델, 

지역협력 모델, 
도시혁신모델, 자기주도

형 모델 등)

취･창업을 포함한 
다양한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수당금액 월 40만원 월 50만원 월 50만원

지급기간 최장 1년 2개월 ~ 12개월 6개월

자료: 서울시 보도자료 및 내부자료

이후 포퓰리즘 논쟁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결국 여론과 재정적 한계를 고려해 급여

대상자를 저소득층 청년 중 일부를 선발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그리고 제도의 정식명칭도 여전

히 (청년수당이 아닌)‘서울시 청년활동지원금’으로 남겨두었다. 그러나 급여조건은 좁은 의미

의 구직활동으로 한정되지 않고 청년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정지었다. 

이런 안은 2015년 11월 5일, 한 해 동안 서울시 내부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집대성한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일부로 발표되었다.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소득이 없고 교육, 노동, 

직업훈련에서 배제된 청년을 대상으로 활동계획서를 심사하여 최대 6개월 동안 월평균 50만원

의 수당을 지급하며, 이 기간 동안 넓은 의미의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

다. 서울시는 2016년 시범사업으로 약 3천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선발기

14) 이 중에서도 특히 ‘현금지급’이란 방식은 엄청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현금이나 카드냐에 대해서는) 다시 

재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혁신기획관님은 (언론에) 현금 지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

다. 이 때문에 시의회, 국회, 언론사 등에 왜 카드가 아니고 현금을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했습니

다. ･･････중략･･･････ 사용처도 알 수 없는 현금성 지원이 포퓰리즘으로 몰려 제도 자체의 입안이 불투명

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 되었습니다”(면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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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과 지급수단(현금여부) 등 세부 사항은 여전히 발표하지 않았다. 

3) 정책결정 2단계: 중앙정부와의 정책갈등 및 해소(2015. 11. 5. ~ 2017. 9. 1.)

서울시가 2015년 11월 5일 청년정책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청년수당 계획을 발표하자 즉시 

뜨거운 논란이 시작되었다. 보수언론들은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표를 얻기 위한 ‘인기영합주의 

정책’, 인생출발선에 선 청년들의 ‘의존성을 심화시키는 아편’이라고 비판했다. 또 당시 여당 

대표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은 청년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 포퓰리즘으로, 정말 

옳지 못한 행위’라고 비판했다(연합뉴스, 2015.11.5). 

정부도 즉각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2일 청년수당은 복지부와 사

전 논의가 필요한 ‘복지사업’이라며, 협의를 요구했다.15) 이에 대해 서울시는 청년수당은 복지

사업이 아닌 청년일자리 사업이고, 미취업자 전체가 아닌 공모를 통해 제한된 일부 대상만 지

원하는 정책이므로 복지부와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연합뉴스, 2015.11.13). 한편 당

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수당이 고용노동부의 취성패II와 중복된다며 반대입장을 밝

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취성패II는 구직의사가 있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나, 서울시 청년수당

은 니트를 포함한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까지 포함하는 정책이라고 맞섰다.

가열되는 논란 속에서 서울시 의회에서는 11월 22일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청년활동지원 

사업(청년수당)을 위한 조례’가 발의되었다. 청년수당의 집행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했

기 때문이다. 의회에서 새누리당 소속의 대부분의 시의원들은 ‘포퓰리즘’ 논리로 이에 반대했

다. 정책결정 1단계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청년’을 대상으로 ‘현금지원’을 하

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았다. 이런 시의회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데는 민주당 소속 D의

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담 1; 면담 2). 그는 오늘날 청년들이 학업에서 취업으로의 

이행기에 맞닥뜨린 특수한 상황들에 대해 설명하고 사회 밖 청년들을 사회 안으로 포용해 들이

는 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매일노동뉴스, 2015.12.22). 

정책 결정 2단계에서는 청년수당 논란의 ‘당파화’도 민주당 의원들을 찬성입장으로 돌아서

게 하는데에 큰 역할을 했다. 청년수당을 둘러싼 논쟁이 새누리당 박근혜정부와 단체장이 민주

당 소속인 서울시 간의 싸움처럼 되어버리고,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이 각각의 입장을 지원하는 

모양새로 연일 논란을 이어가자, 민주당 우위의 시의회는 시행정부의 정책에 손을 들어주게 되

었던 것이다. 결국 시의회는 12월 22일 조례안을 통과시켰고,16) 청년수당 지원 예산 90억원이 

15) 이런 복지부의 주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제도를 신설하려 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사회보

장법 조항(제26조 3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주무부 장관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조항(제169조 1항)에 근거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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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2016년 서울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서울시가 2016년 예산안을 통과시키자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에 재의(再議)를 요청했다. 그러

나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훼손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리고 재의는 불가하지만 

협의는 이어나가겠다며 2016년 1월 12일 보건복지부에 협의요청서를 발송한다. 하지만 복지

부는 2016년 1월 14일 재의 요구를 불응한 서울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며 ‘청년수당 사업 

집행정지’를 신청했다(서울신문, 2016.01.14). 그러자 서울시는 1월 25일 중앙정부에 의한 지

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한 권

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맞섰다.

[표 4] 청년수당 도입과정에서 서울시-중앙정부의 갈등

날짜 주요일지

2015. 11. 5.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수당계획 공식 발표 

2015. 11. 12. 복지부, 서울시에 청년수당안 협의 요구, 서울시는 거부

2015. 11. 22.
서울시 의회, ‘청년활동지원’ 사업 위한 조례 제정.
청년수당 예산안이 포함된 2016년 예산안 통과시킴. 

2015. 12. 30. 복지부, 서울시에 재의요청, 서울시는 즉각 거부

2016. 01. 14. 복지부, 서울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고 ‘청년수당 사업집행정지’ 신청 

2016. 01. 25. 서울시, 헌법재판소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2016. 01. 27. 서울시-복지부 간 1차 사전 실무회의

2016. 03. 30.
관계기관 대책회의(복지부 사회조정과장,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고용노동부 서기관, 기획재정
부 서기관, 서울시 청년정책과장, 서울시 청년정책팀장, 서울시 담당주무관 참여) 열림

2016. 05. 26. 복지부, 1차 협의 결과에 대한 입장 (‘청년수당 부동의’) 통보 및 사업재설계 후 재협의 권고

2016. 06. 14. 복지부, 사회조정과장과 서울시 청년정책과장 수정안 협의 및 비공식적 합의 도달

2016. 06. 15.
동아일보 1면에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수정안 수용”이 보도됨 

복지부, 2차례에 걸쳐 해명자료를 발표하며 서울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을 발표

2016. 06. 30. 복지부, 최종적으로 서울시의 ‘청년수당 시범계획서’ 부동의 통보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시기까지 서울시와 복지부 사이에 갈등만이 존재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서울시는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협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와 계

속 협의를 진행했다.17) 서울시 내부자료인 ‘청년활동지원사업 협의일지’에 따르면 서울시는 보

16) 표결 결과 전체 의원 55명 중 43명 찬성, 11명 반대, 1명 기권으로 의결됐다(매일노동뉴스, 2015.12.22.)
17) 이런 상황은 서울혁신기획관과의 다음과 같은 면담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정부에서는.....협의대상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협의가 아니라 승인을 받으라는 것이었어요. 애초에 청

년수당은 아동수당이나 노인수당처럼 현금으로 지원하되 그 사용처를 묻지 않는 방식을 생각했는데, 보건복

지부와 다른 부처(고용노동부)는 수급조건으로 구직 관련성이 있는 것은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나, 어떤 명확

한 활동을 한다는 것을 증빙할 수 없는 것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



32  한국사회정책 제27권 제3호

건복지부에 협의요청서를 2016년 1월 12일 이후 2차례 발송했다. 중앙정부도 이에 응했다. 복

지부와의 수차례 협의가 이루어졌고 3월 30일에는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사회보장위원회, 

국가연구기관 연구원이 참여하는 일종의 ‘관계기관 대책회의’까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쟁

점이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로 모두 서울시 내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사안이었다.

첫째, 청년수당의 정책 효과성이다. 복지부는 청년수당을 지급하려면 취업률 제고와 같은 

분명한 정책 목표가 있어야 하고, 정책결과를 측정할 성과지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에 서울시는 청년수당은 취성패II와 달리 구직의사를 상실한 청년까지 정책대상에 포함시켜 청

년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정책목표이며, 따라서 취업률과 같은 좁은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평가

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섰다. 둘째, 급여항목 제한 여부이다. 서울시안은 청년수당

의 조건으로 폭넓은 사회활동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복지부는 단순 사회활동을 공공재원으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급여항목을 취･창업에 관련된 활동으로 한정할 것을 

요구했다. 셋째, 지급수단이다.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이 자신이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쓸 수 있

도록 현금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복지부는 참여자들이 부적절한 곳에 지출하지 못

하도록 지출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카드지급 방식을 선호했다.

[표 5] 서울시와 복지부 쟁점 별 입장 차이와 협의안

쟁점 서울시 복지부 서울시-복지부 협의안

정책의 목표 
및 효과성

사회진입이 지체되거나 실패한 청
년들의 청년의 자존감 회복 및 활력 
제고(사회안전망)

취업 및 창업
(고용지원정책)

정책목표에 사회활동과 더불어 구
직활동을 포함하도록 함 

엄격한 성과 측정 곤란
성과 평가를 위한 분명한 
지표 필요

정책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를 수정 보완 함 

급여항목의 
제한 

역량기반지원서(자기소개서)를 바
탕으로 자신이 세운 활동계획에 수
당을 사용하며, 단순 NGO 활동 등 
개인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포괄 

취업, 창업 관련 활동에 
한해 수당 사용 

사용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요
건을 제시하도록 함 

지급-모니
터링 방식

자유로운 사용을 위해 현금을 지급
하며 사용처 증빙 불필요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지
출을 위해, 사용처 증빙
과 모니터링이 가능한 카
드 지급 필요

모니터링 방안 수정 보완 계획을 
수립함 

현금 대신 카드 지급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청년활동지원사업 협의일지)와 면담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는 사업은 진행해야 되겠고, 협의가 결렬이 되면 안되니까 (법적인 다툼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지속적으

로 보건복지부와 조율을 했습니다”(면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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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포퓰리즘이라는 부정적 여론에 대응하는 과정에

서, 서울시는 청년수당 ‘초안’을 일정 부분 수정한다. 첫째, 정책목표는 청년의 사회활동 지원

에 구직활동 지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정되었다. 둘째, 급여항목은 좀 더 좁은 범위로 제한

되었다. 취･창업과 직접 연관이 있어야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개인활동이나 NGO 활동 같

은 매우 폭넓은 사회활동을 허용했던 서울시의 초안에서는 한 발 후퇴하게 된 것이다. 셋째, 현

금을 지급하고 용처를 제한하지 않는 방식에서 카드를 지급하고 몇몇 용처를 제한하는 방식으

로 바뀌었다[표 5]. 

수차례의 줄다리기 끝에 마침내 6월 14일, 복지부 사회조정과장과 서울시 청년정책과장 협

의 이후, 복지부로부터 비공식적인 최종 ‘수정협의(안) 수용 통보’가 서울시 측에 전달되었다. 

여기서 비공식적이라 함은 문서상으로가 아니라 실무자 간의 무선통화를 통한 구두통보였기 

때문이다.18) 이는 세간에 많이 알려진 것과 달리, 협의 끝에 복지부와 서울시가 사실상의 합의

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인 6월 15일 한 일간신문 1면에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수정안 수용해 7월 시행’이라는 제하의 기사에 협의안 수용건이 보도되자 복

지부의 입장은 급선회한다(동아일보 2016. 06. 15). 6월 15일 아침 복지부는 서둘러 ‘정해진 바

가 없다’는 1차 해명 자료를 냈다. 그리고 당일 저녁 다시 2차 해명자료를 통해 수용불가를 결

정했다고 발표한다. 6월 30일, 복지부가 최종적으로 서울시에 ‘청년수당 시범사업계획서’에 

‘부동의’ 의견을 통보함으로써 마침내 양자 간의 협의는 결렬되었다. 

이렇게 한때 합의에 이르는 듯 했던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파국에 이른 것은 청와

대에서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면서 복지부를 강하게 문책했기 때문이

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당시 박근혜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해야 한

다며 ‘노동개혁’ 의제들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었고, 노동계와 청년당사자들은 ‘아버지 봉급 

깎아 아들 일자리 마련하는 것’이 노동개혁이냐고 반발하며 정부와 날카롭게 각을 세우고 있었

다(정용인, 2016). 이런 와중에서 나온 청년수당을 비롯한 서울시의 청년정책계획안은 중앙정

부의 정책에 맞서는 정책으로 인식되었으리라는 것이다.19)

18) 그러나 이 무선통화의 내용은 수신자와 발신자의 이름을 포함해 서울시 내부문건 자료에 남아 있었고, 이는 
주간경향(2016. 08. 16)에 보도되었다. 필자들 역시 당시 관계 주무관을 통해 이 문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

었다. 이 문건에는 “△2~3일 내에 서울시에서 보낸 수정안대로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으로 공문이 시행될 

예정임(복지부) △공동 보도자료를 내기는 쉽지 않더라도 공문 발송 시점에,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협치의 정

신을 살려 협의를 이뤄냈다는 내용으로 동시에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 좋을 듯함(서울시)”이라고 적혀 있다. 

(http://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1608161743481&code=115&s_ 

code=n0001#c2b#csidx94ce807a1424ac49235ef6df16343a7).
19)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후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서들 중에서는 2016년 당시 작성된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강

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는 내용의 문건이 발견되기도 했다(한겨레 2017.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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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청년수당 수정안 협의결렬 이후 주요일지

2016. 06. 30.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계획 발표

2016. 08. 02. 서울시장, 국무회의에서 청년수당 당위성 설명

2016. 08. 03. 서울시, 청년수당 시범사업 대상자에게 수당 지급

2016. 08. 04. 복지부, ‘청년활동 지원 사업’ 직권취소 결정 및 환수조치 요구

2016. 08. 19. 서울시, 복지부의 직권취소 행위를 대법원에 제소

2017. 03. 10.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2017. 04. 07. 복지부, 서울시의 청년수당 수정안 수용 통보

2017. 04. 26.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6월 본격 시행 계획발표 

2017. 05. 09. 문재인정부 출범

2017. 09. 01. 복지부와 서울시가 청년수당 관련 상호 간의 소송 취하 결정

협의가 결렬된 후 서울시는 청년수당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서울시가 

대상자 선정작업을 거쳐 청년수당 지급 절차를 밟아나가자 보건복지부는 2016년 8월 3일 ‘청

년수당 지급강행에 대한 시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서울시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다음날 오전

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하지만 서울시는 2016년 8월 3일 청년

수당 시범사업 지급대상자 3,000명 중 2,831명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해 버렸다. 이에 보건복지

부는 다음날인 2016년 8월 4일 서울시에 청년수당에 대한 직권취소하고 전액 환수조치를 요구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16년 8월 19일 직권취소 조치에 대한 취소처분과 가처분을 구하는 소

송을 대법원에 제기했고, 복지부는 다시 서울시의 위법에 엄정대응하겠다고 맞섰다.

이렇게 중앙정부와의 힘겨루기가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청년수당 정책을 관철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제도내 활동가들의 적극적 역할과 외부자인 청년당사자들의 유연한 입장과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P시장은 2016년 8월2일 직접 국무

회의에 참석해서 국무위원들과 논쟁하며 청년수당을 옹호했다.20) 그리고 결국 복지부가 직권

취소라는 방법으로 청년수당 철회를 압박하자, 대법원 제소를 강행하는 강수로 맞섰다. 지자체

의 장의 이런 태도는, 복지부의 석연찮은 태도변화에 대한 반감과 겹쳐, 서울시 관련 공무원들

로 하여금 이 정책을 지키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게 했다고 한다(면담 2). 

그리고 처음부터 이 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해왔던 혁신기획관 역시 내외부를 설득하고 조

20) 8월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기권 장관은 프랑스의 유스 개런티(Youth Guarantee)는 공공취업

지원서비스와 연계해 실직청년들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인데, 서울시의 지원사업은 그런 연계가 없다고 비판

했다. 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접적인 현금지원이 교육훈련이나 구직활동에 사용되지 않으면 도덕

적 해이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이런 공격에 대해 P시장은 “서울시의 청년정책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

데, 교육훈련 등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한다(정

용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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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한편, 언론을 통한 적극적인 여론전을 수행했다. 이 시기 중앙정부와의 갈등에 대해 당

시 혁신기획관은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복지부와의 협의과정에서.. 구직과 관련된 연관성도 더하고 복지부 측에서 요구하는 쟁점들에 대

해서도 좀 수용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협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중

엔 거의 합의에 이르러.... (서울시-복지부) 공동 기자회견까지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서울시 수정안을 복지부가 받는다는 기사가 나오자 (복지부는) 이를 부인했어요. 

당시에 청와대에서 심하게 질책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 이후 복지부와 다시 협

의를 했는데 결국 설득이 안됐고 복지부 입장은 ‘전혀 동의한 적 없다’로 정리가 된거죠. 그래서 저

희는 ‘그렇다면 원래 계획(서울시의 계획)대로 집행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면담 1) 

또한 그는 서울시 내부를 설득하고 외부 비판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청년당사자의 입장에 섰

다. 즉 청년수당의 정책목표와 급여항목, 지급수단 등 예민한 쟁점에서 가장 비관료적이고 기

층 당사자들이 원하는 안들을 옹호했던 것이다. 이는 외부 당사자와의 긴밀한 소통과 대변이 

제도 내 활동가의 중요한 성공조건임을 보여준다 하겠다.

2단계의 정책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또 한 사람의 내부자로 당시 서울혁신관실 청년정

책과 B주무관(면담 2의 피면담자)을 들 수 있다. 그는 1단계의 정책 초기과정에서는 청년수당 

정책을 ‘외부자가 들고 온 낯선 정책’으로 인식했던 시 공무원 중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청년수당을 입안과정에서 혁신기획관과 교감하고 청년당사자들과 자주 접촉하면서 청년수당

의 정책목표에 공감하게 된다. 그리고 담당자로서의 통상적 업무수행 이상의 관심을 가지고 이 

정책이 채택되도록 노력했다(면담 2). 이런 의미에서, 넓게 본다면, 직업공무원이었던 그 역시 

제도 내 활동가의 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21) 

그렇다면 이렇게 정책변형이 이루어지는 동안 청년 당사자들은 어떻게 정책 형성에 참여했

는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급여항목과 지급방식은 복지부의 요구

를 수용해 변경되었다. 이렇게 정책이 변형되자 청정넷의 청년 당사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이

들은 소득기준 여부에 따른 대상자 선정, 선정 이후의 제한과 관리, 급여대상 활동의 취업과 창

업 분야로의 제한, 사용처 모니터링 등의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면담 2). 청년들은 이 중에

서도 특히 사용처 모니터링을 위해 현금이 아닌 클린카드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에 큰 반감을 

보였다. 서울시 내부에서는 진통 끝에 현금지급으로 결론을 보았던 지급방법이 복지부와의 협

의과정에서 다시 카드지급으로 변경된 것이다. 카드를 지급하고 사용처를 일일이 확인할 수 있

21) 이런 면모는 청년정책과의 다른 구성원들이 다음 인사이동에서 모두 청년수당으로 풍파가 많았던 청년정책

과를 떠난 반면 그는 여전히 자원해 이 부서에 남았다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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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은 청년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힘든 조치로 받아들여졌다(면담 2). 

(복지부와의 협의가 진행되던)2016년도 초 서울연구원에서 거의 완성된 (청년수당)안을 만들었

습니다. 그런데 당시 청년 당사자들은 기존의 자신들이 제안했던 초안과 달리 (이 안이) 현금이 

아닌 카드 지급이고 또 (사용출처에) 여러 제약 조건들이 달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습

니다. ..... 카드로 쓰게 될 경우 지원금 사용내역이 알려지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

냐는 것이었습니다(면담 2). 

그러나 청년당사자들은 결국 이런 정책변형을 상당 정도 수용하는 선에 타협한다. 이는 정

책결정 2단계에서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의 대치가 날카로와지면서 정책이 유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자, 서울시 수준의 내-외부자의 결속력은 강해졌기 때문이었다. 당시 청정넷과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청년수당 입안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청년유니온 활동가는 ‘좀 후퇴

한 수정안이라도 우선 청년수당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요 쟁점 사안들은 정책이 실행되

는 과정에서 수정･보완하면 된다’는 것이 거버넌스 조직에 들어와 있던 청년당사자들의 주된 

입장이었다고 밝혔다(면담 3).

이런 오랜 협의에 마침내 타결되는 듯 했던 청년수당정책을 결국 복지부가 직권취소하자 청

정넷을 비롯한 청년당사자 단체는 서울시 행정부 및 의회와 더불어 강력히 항의했다. 이들은 

‘청년의 삶까지 직권취소할 수 없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청 앞 등지에서 직권취소 반

대시위를 했다. 또 서울시가 청년수당 직권취소는 부당하다면서 이를 대법원에 제소하자, 재판

부에 탄원서를 보냈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청년수당 정책에 대한 서울시 밖

의 탄압은 서울시 수준의 내-외부자들 간의 차이를 덜 중요한 것으로 만들고 연대하게 만들었

던 셈이다. 이런 과정들은 2단계 정책결정과정에서도 여전히 서울시와 당사자 조직들 간의 실

질적 협치가 이루어졌음, 그리고 이럴 수 있었던 데에는 핵심적인 제도내 활동가의 역할이 결

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B주무관과 D시의원 역시 넓은 의미에서는 이런 제도 내 활동가의 역

할을 수행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직권취소 결정 이후, 한편으로는 중앙정부를 대법원에 제소했으나, 다른 한편으로

는 꾸준히 정부와 협의해 어떻게든 청년수당 정책을 정상적으로 실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

데 복지부가 청년수당 정책을 직권취소한 지 4개월 뒤인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이 발생한다.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면서 청년수

당 정책도 영향을 받게 된다. 19대 대선을 한 달 앞둔 2016년 4월 7일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수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2016년 4월 26일 서울시는 6월부터 

청년수당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문재인정부로의 정권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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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고, 2017년 9월 1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청년수당 관련 상호 간의 소송을 취하했

다. 그리고 비로소 청년수당 정책은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 이후 서울시 청년수당정책은 

다른 지자체들로 확산되었으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중앙정부(고용노동부)의 새로운 청

년정책의 요소로 편입되었다. 

4. 토의와 결론

이상에서 서울시 청년수당정책의 결정과정을 제도 내 활동가를 매개로 한 제도 내-외부자 

간의 협업의 산물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공식적 제도의 내･외부 행위자를 엄격히 구분

하는 기존의 정책결정 모델의 가정과 달리 청년수당정책은 외부자와 내부자의 협력적 거버넌

스의 전면화에 의해 정책이 형성되었다. 즉 외부의 당사자 조직에서 요구와 아이디어가 생겨나

고, 제도 내 활동가가 내부에서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면서 외부자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외부의 사회운동 조직들은 이를 중요한 정치적 기회구조가 열린 것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협업을 시도한 결과로 정책이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책의 내용을 볼 때는, 이

례적이게도 외부자가 초기에 제시한 정책 아이디어가 내부 정책과정에서 오히려 더 급진화되

었다가 중앙정부와의 갈등과정에서 보다 관례적인 안으로 회귀하는 경로를 밟았다. 

이렇게 내･외부자의 실질적 협업에 의해 청년 당사자가 요구하는 정책이 제도화될 수 있었

던 요인으로 기존 연구들은 시민참여적인 거버넌스 조직의 창출과 운영, 혹은 청년거버넌스를 

운동의 장으로 전유하려 했던 청년당사자운동의 전략 등을 지적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요소

들을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했던 요인으로 내･외부를 연결한 제도 내 활동가의 역할에 주목했

다. 혁신기획관을 핵으로 해서 연결된 자치단체장, 그리고 일부 주무관과 시의원이라는 제도내 

활동가들은 외부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지원했고, 회의적인 관료들과 시의원들을 설득했다. 

특히 청년수당안이 동력을 잃지 않고 의제화, 정책화되는 데는 시민운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던 

제도 내 활동가들의 역할이 중요했다. 정책과정에서 내-외부자 간의 갈등도 존재했고, 외부 당

사자의 요구가 변형된 부분도 없지 않았으나 제도 내 활동가들이 내･외부자 간 신뢰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타협된 형태의 정책을 산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결정의 사례가 정책적, 이론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정치에 있어 제도의 내부와 외부의 경계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제도내 활

동가가 복지개혁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는 것이다. 정책결정의 정치과정

에서 제도의 내･외부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현상은 이미 유럽의 많은 사회운동단체들과 좌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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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들, 독일의 환경운동과 녹색당, 미국의 티파티 운동(Tea Party movement)과 공화당 간의 관

계에서도 관찰된 바 있다(Pettinicchio, 2012: 501). 그런데 제도 내부와 외부를 분명히 구분되

는 것으로 봤던 기존 사회운동론, 특히 정치과정론은 이런 현상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봤다. 

사회운동은 그 자체로 제도 밖에 있는(extra-institutional) 것이며 제도 내 엘리트의 역할은 이

중의 의미에서--즉 운동 목표의 달성은 달성대로, 실패는 실패대로-- 동원과 운동의 쇠퇴를 가

져온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울시의 청년수당의 사례는 이런 비관적 가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 서울시 청년수당의 사례는 사회운동과 공식적 정체(polity)의 긴밀한 협력을 경계의 눈으

로 보는 또 하나의 이유인 포섭(cooptation), 즉 권위체가 사회운동의 도전을 피상적으로 제도 

내화함으로써 외부자를 순치시키는 것 역시 불가피한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 청년수당의 경우 

외부자의 요구는 내부자의 필요대로 굴절되지 않은 채 정책으로 귀결되었고, 외부의 당사자 조

직은 이를 운동의 성과로 받아들이면서, 또 다른 요구를 조직화할 수 있었다. 협업의 성과인 정

책 자체도 다른 지자체와 중앙정부로 확산되었다. 사회운동이론 내부에서도 요구의 정책화 성

공을 동원의 쇠퇴가 아니라 발전으로 해석하는 흐름(Baumgartner & Mahoney, 2005)이 있는

데, 서울시 청년수당은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런 성공적 협력을 매개

한 것이 내부와 외부를 매개한 제도내 활동가(들)이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역할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주목을 요한다 하겠다.

둘째, 서울시 청년수당 사례는 한국의 복지정치에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의 역할이 가능

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전문적이면서 혁신가적인 운동가로서의 외부자와, 동조적 내부

자인 엘리트의 명시적 협력 관계는 한국에서는 흔한 현상은 아니다. 이런 관계를 동력으로 복

지정책이 도입된 경우도 많지 않다. 한국에서 그동안 시민운동이 복지정치에 개입하는 전형적

인 양상은 혁신가론이 묘사하듯이 외부의 전문적 운동가 집단(혁신가들)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압력을 행사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요구를 투입하는 것이었다. 1990년대 이후 참여연

대가 보여준 복지정치에서의 ‘대의의 대행’(김영순, 2019)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그런데 이런 참여연대 방식의, 외부자로서 정책요구를 투입하는 방식은 의제설정까지의 과

정에서는 유효한 운동전략이나 정책이 제도 내부(행정부든, 입법부든)에서 구체화되는 과정에 

개입하기 힘들다는 치명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예컨대, 참여연대가 법안의 골격을 여당에 

제공해 통과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같은 경우, 시행령과 시행세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획예

산처의 입장이 반영된 여러 가지 제한조건들이 달리면서 결국 커다란 사각지대를 갖는 정책이 

산출되었다. 그러나 청년수당의 사례는 실질적인 거버넌스 구조에 의해 정책의 세부 역시 외부 

당사자들의 요구를 상당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협치라는 정치과정의 차이가 정책

내용에도 영향을 준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결정과정은 ‘참여연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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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이 정당의 대의 기능 회복으로 점차 유효성을 상실해가고 있던 와중에 한국의 시민사회운동

이 찾아낸 새로운 유형의 복지운동 모델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청년수당의 사례는 한국의 복지정치에 새로운 이론의 적용가능성을 보

여주는 강력한 사례이긴 하나, 제도 내 활동가의 성공적 역할이 몇가지 독특한 조건들로 뒷받

침되었다는 점에서 이 이론을 일반화하는 것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그 조건이란 첫째, 정책결정 단위 내에서 가장 큰 권력자원을 지녔던 단체장 자신이 제도내 

활동가의 역할을 일부 수행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관료조직의 회의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정

책이 무의사결정(non-decision)으로 가지 않고 채택되게 된 중요한 동력이었다. 모든 사례에서 

이런 조건이 확보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보다 많은 사례연구를 통해 제도내 활동

가의 성공 조건에 대한 보다 면밀한 이론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서울시 청년수당의 

경우는 본래의 정책결정 단위를 넘어서서 벌어진 중앙정부와의 갈등과 과열된 당파적 논란이 

오히려 서울시 단위에서의 내-외부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협조적 정책결정을 가능하게 했다

는 점이다. 이런 조건은 이 사례에서 제도 내 활동가의 역할이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을 내포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후속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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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Welfare Politics of Insider-Outsider Cooperation 

and Institutional Activists: An analysis of the decision 

making process in Seoul City’s Youth Allowance Policy

Yeongsoon Kim* ･ Taehyung Lee**

22)

This research explores the introduction of the Youth Allowance policy in Seoul City as a result of the novel 

welfare politics in the form of insider-outsider cooperation, and analyses its success from the institutional 

activism perspective. Previous actor-centred welfare politics approaches focused on who leads on the 

policy-making while strictly discerning between the inside and the outside of the official polity. In contrast 

to such assumptions of the preexisting approaches, Youth Allowance policy was formed through the 

insiders and outsiders’ collaborative governance. The role of institutional activists as a bridge between the 

inside and the outside is highlighted in this research. Institutional activists with the Director of Seoul 

Innovation Bureau in center guaranteed the substantive participation of the outsiders and persuaded the 

sceptical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city councillors to materialize the policy ideas they came up with. 

They also actively defended it when the conflict arose with the central govern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ideas. The case of Seoul city’s Youth Allowance policy demonstrates that the inside-outside 

boundary of an institution in welfare politics is blurring and that the potential for an institutional activist 

to serve a meaningful role in a welfare reform has increased. This case also serves as an example for the 

potential for a new type of social movement that can represent the outsiders of the labour market in 

Korean welfare politics.

Keywords: institutional activists, Seoul City‘s Youth Allowance policy, welfare politics, the collaboration 

between insiders and outs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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